
4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

○ 도심지 또는 주택가에 자연 번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
○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예방

□ 추진방침

○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소음, 악취 등 지역 민원 해소

○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(농식품부 고시)을 준수하여 사업추진

□ 추진계획

○ 주 관 : 공주시장

○ 사업기간 : 2026. 1 ~ 12월

○ 사업대상 :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행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 동물병원

○ 사 업 량 : 640마리

- 지원단가 : 250천원/ 마리

○ 사업내용 : 길고양이포획, 중성화수술및방사등에소요되는비용지원

○ 사업계획
(단위 : 마리, 천원)

세 부 사 업 사업량 단가
사 업 비

계
(100%)

국 비
(16)

도 비
(25)

시군비
(59)

길고양이중성화
수술비 지원

640 250 160,000 25,600 40,320 94,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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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시행요령

○ 사업대상 : 동물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센터 및

위탁 계약한 동물병원

○ 세부추진 요령

- 신고(민원인) → 시․군 접수 → 시․군 총괄 취합 → 직영 및

위탁업체에 민원접수 사항을 전달 → 직영 및 위탁업체는 포획인을

동원,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에 출동

- 포획인이 민원인과 연락 후 현장 출동하여 사진촬영, 포획 후 연계

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(사진 기록 등은 APMS 에 입력 관리)

- TNR 제외 대상 : 몸무게가 2kg 미만,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

개체, 수태 또는 포유 중이 확인된 경우, 단 마취 또는 수술 중

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에 따라 조치

<TNR 제외 대상>

  1. 마취 또는 수술 중 수태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

  2.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된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가 깨어나는 즉시 방사

   * 기준 위반시 보조사업수행자(동물병원 등)에게 보조금 지급 금지(환수) 및

     위반행위 반복시 지정 취소 등 조치

- 장마철ž혹서기 및 동절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

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경우 포획 자제, 단 지역 내 캣맘

등의 사후관리가 가능할 경우 포획 등 실시

-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에 반드시 등록

(APMS 등록 실적으로 농식품부 사업량 배정)

 ※ 세부 추진사항은 ‘2025년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지원 사업 시행지침’에 따름


